
■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2] <개정 2020. 12. 29.>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제17조제3항 관련)
1.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조사 제외 화학물질의 확인
3.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토지취득의 허가 또는 신고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

입허가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7.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8.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9.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10.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1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하여 경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허가 등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


